
[별지 제5호서식]<개정 1999.8.26.>

어  업  면  허  우  선  순  위  결  정  을  위  한  심  의  자  료  표(제4조제2항 관련)

   1. 개발계획의 내용

   2. 심의근거 및 내용

   3. 심의의견, 조정의견 및 사유

    48277-18011  일

    '99.6.12 개정승인

  ① 어업의 종류                   ②  시  설  방   법                  ③ 포획·채취물, 양식물                    ④ 수면의 번호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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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심의요령

    1) ⑦ 내지 <18>의 각 란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이 해당될 때에는 Ｏ표,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×표를 한다.

               ----

    2) ⑪의 란의 허가어업에는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은 제외한다.

    3) ⑧ 및 ⑨의 란에 ×표가 있는 자는 ⑩의 란 이하의 란에 Ｏ표가 있어도 면허의 순위결정에서 제외한다.

    4) 우선순위는 ⑩ 내지 <18>의 란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의하여 심의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----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신문용지 54g/㎡, 520mm×268mm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